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9. 11. 26.>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

1.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소유하고 있는 혁신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토지 또는 건

축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 그 외 지역은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

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양도해야 한다.

가. 기준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

나. 기준일이 지난 이후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혁신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

다. 기준일이 지난 이후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자

2. 공급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공급면적

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되 1세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1세대로 본다)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

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법」 제4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

한 면적을 공급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
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
하던 토지의 면적

×

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총
면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에 등록된

공장소유자인 경우에는 공장용지를 공급하되 나목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공장소유자”로 본다.


